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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       법        원

제    3 부

판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25도3487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
피  고  인 피고인

상  고  인 피고인

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5. 2. 14. 선고 2023노2861 판결

판 결 선 고 2025. 6. 12.

주       문

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.

이       유

  직권으로 판단한다.

  형사소송법 제368조, 제399조는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

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불이익

변경금지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바,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

여 공소사실이 추가․철회․변경된 경우에도 형의 불이익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

(대법원 1980. 3. 25. 선고 79도2105 판결, 대법원 2021. 4. 15. 선고 2021도1140 판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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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참조).

  기록에 따르면, 제1심은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위반의 공소사실을 유

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, 이에 

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,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음을 이유

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

에 대하여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새로 보호관찰을 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.

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, 원심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

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.

 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

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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